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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에리카호 해양오염 “벌금형”
최저 7만5000유로에서 최고 37만5000유로 … 정부와 민간에도 지급해야

1999년 12월12일 프랑스 브르타뉴 근해에서 발생한 몰타선적의 유조선 에리카호 침몰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의 과실 책임을 가리는 법원의 첫 판결이 1월16일 나왔다.

프랑스 파리 형사합의법원 재판부는 당시 에리카호의 용선계약을 한 프랑스의 석유기업 Total SA는 물론 

에리카호의 선주와 경영자 등의 책임을 다같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령 24년의 유조선 에리카호는 대서양에서 폭풍우를 만나 두동강이 나면서 침몰해 무려 200만톤 이상

의 원유를 유출해 프랑스 사상 최악의 해양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세계 4위의 석유기업인 Total은 대규모 원유유출로 해양을 오염시킨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 7만5000유로(1억400만원)에서 최고 37만5000유로(5억2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Total은 이와 별도로 최소 2사와 함께 1억9200만유로(약 2675억원)의 금액을 원유 유출사고로 피해를 본 정

부와 민간 부문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선주인 기우세페 사바레스와 경영자인 안토니오 폴라라는 선박 수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유

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선박의 수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프랑스 환경단체와 어업계, 지역사회 등은 Total과 14사를 상대로 10억유로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

송을 제기했으나 기업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특히, Total은 용선의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절차를 게을리 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당시 즉각적인 대

응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양 오염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샀다.

당시 사고로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브르타뉴 해변 등을 덮쳐 어업과 관광 등 인근 지역 산업이 큰 피해

를 당했는가 하면 수십만 마리의 바다새가 죽는 등 생태계 피해도 뒤따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7>


